
행정절차론(행정절차법 포함)

【문제 1】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甲은 동성(同性)인 乙과 동거하던 중 결혼식

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'공단'이라 한다)에 건강보험 직장 

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공

단은 이를 수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. 이

후 甲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乙의 피부양자 자격으

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.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

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

을 박탈해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

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고, 고지(이하

‘이 사건 납입고지'라 한다)하였다. 이에 甲은 공단을 방문하여 乙

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였으나, 며칠 

후 공단은 그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

지(이하 '이 사건 통지'라 한다)하였다. 한편,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

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

전자문서에 해당한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40점)

물음 1) 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검토

하시오. (20점)

물음 2) 이 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

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. (20점)



【문제 2】甲은 음주 상태로 차량 운행 중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

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다.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

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, 이 

채혈과 관련하여 「도로교통법」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

있으나 甲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

을 발부받지도 않았다. 그런데, 채혈된 甲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

코올농도는 0.125%로 분석되어 관할 경찰청장은 甲에 대해 음주운전을 

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. 위 채혈에 근거한 

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. (20점)

【문제 3】「행정규제기본법」상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우선

허용·사후규제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

【문제 4】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·제

공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(20점)


